
위원회 연혁 · 개요

연혁

개요

2015

12. 31

대일항쟁기강제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폐지

2010

03. 2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폐지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폐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발족

약칭 : 대일항쟁기조사지원위원회

※ 존속기간 연장

(1차) 2012. 12. 31 (1년 연장)

(2차) 2013. 06. 30 (6월 연장)

(3차) 2013. 12. 31 (6월 연장)

(4차) 2015. 06. 30 (1년6월 연장)

(5차) 2015. 12. 31 (6월 연장)

2008

06. 10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발족

2007

12. 10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04

03. 05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11. 10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발족

설치 및 운영근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10.3.22 법률 제10143호) 동법 시행령(’10.4.20 대통령령 제22125호)본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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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목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
하여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오랜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을 기여하기 위함

구성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한시조직, 심의·의결기구)

위원수 : 11명

위원장 : 정무직(차관급)

위원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4개 분과위원회(시행령 제8조)

강제동원피해조사, 희생자 및 유족여부심사, 장애등급판정, 미수금피해심사

분과위원장 :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주요기능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유해 발굴 및 수습·봉환에 관한 사항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으로 인한 희생자 등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

희생자·미수금피해자와 유족, 생존자

국외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른 지원금 결정·지원

사망·행불 위로금 : 1인당 2천만원

미수금피해 지원금 : 1엔당 2천원 환산 지원

부상장애 위로금 : 1인당 2천만원에서 3백만원

생존자 의료지원금 : 1인당 매년 80만원

사무국

근거 : 법 제20조, 시행령 제14조

사무조직 : 1국 2관 9과

과별 주요 업무

운영지원과 : 인사, 서무, 예산집행, 전산, 자료관리, 위로금지급 등

기획총괄과 : 위원회운영, 법령제/개정, 사료관건립, 추도순례/해외추도비건립, 유골봉환 등

조사심의관(조사1~4과) : 강제동원 피해조사

지원심사관(심사1~3과)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심사

http://www.pasthistory.go.kr/cms/CmsPageLink.do?link=/info/privacy.do

